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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구 민 : 유 ☑ (                                  )       무 □
● 전 문 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성 평 등 □   안  전 ·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 중 앙 부 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기 업 : 유 □ (                                  )       무 ☑
● 민 간 단 체 : 유 □ (                                  )       무 ☑

기획보도 □   보 도 자 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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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재정 운영 및 주민과 소통하는 친절 행정 서비스를 위한 「2016년 

지방세입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구 세입증대 및 시 인센티브 

사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2015년 주요 성과 및 평가(세무2과)

1 구·시세입 목표 초과징수

2015년 세입징수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목    표  징    수  목표달성도  초과달성   비고

 합  계 101,797 124,472 122.3% 22,675

 구  세 1,734 2,353 135.7% 619

 시  세 100,063 122,119 122.0% 22,056

   ▶ 구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분), 지난년도 구세
   ▶ 시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난년도 시세

   초과징수 분석

❍ 연 4회 재정운영 특별대책회의 및 징수대책보고회 개최로 세입목표 초과 달성

        - 구 간부님들의 세입증대 관심도 제고, 월별 세입현황 및 목표달성도 철저관

리로 세입목표 초과 달성

     ❍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추진 등 적극적 징수활동 강화

        - 현년도 및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추진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

으로 세입증대에 기여  

  2 인센티브평가 실적 및 전망

 구 분 시세 종합 평가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비고

 실적  노력구(2014년)-50백만원   우수구(2015.상반기)-80백만원

 전망  우수구(2015년)-130백만원(5월중)   우수구(2015.하반기)-80백만원(3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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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6년 세입 업무 추진(세무2과)

  1 지방세입 목표 달성

     추진기간: 2016. 1. 1. ~ 12. 31.

     추진목표: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세입목표 초과 달성

       ❍ 목표액:  101,894백만원

           - 구세 :   1,831백만원

          - 시세 : 100,063백만원(미확정, 2015년 목표액) 

     최근 3년간 세입추이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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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 세입평가 인센티브 사업 목표

구 분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시 세입 종합평가

목    표 최우수구 최우수구

평가기간 2016.1.~ 12.(12개월) 2016.1. ~ 2016. 12.(12개월)

평가시기 2017년 3월 중 2017년 5월 중

인센티브

○지원금액: 15억원(15개구 시상)
 (체납시세종합9구,징수규모3구,노력도3구)
  - 최우수구(4) 각 150백만 원
  - 우수구(5)  각 100백만 원
  - 장려구(4)  각  70백만 원
  - 노력구(2)  각 60백만 원

○미확정
※ 2015년도 총 20.5억원(20개구 시상)
  - 최우수구(5) 각 170백만 원
  - 우수구(5)   각 130백만 원
  - 장려구(5)   각  70백만 원
  - 노력구(5)   각  40백만 원

세 목
2015년 2014년 2013년

세입목표 징 수 세입목표 징 수 세입목표 징 수
합    계 101,797 124,471 86,906 114,799 83,517 93,037

구    세 1,734 2,353 1,360 1,869 1,232 1,458

     시   세 100,063 122,118 85,546 112,930 82,285 9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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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점 추진 사항

 1 2016년 세입목표 달성 및 세입확충

     세무2과 조직현황 : 6개팀 36명

세무2과장

부서 총괄

세 입 관 리 팀
( 5 명 )

지방소득세1팀
( 6 명 )

지방소득세2팀
( 6 명 )

자 동 차 세 팀
( 8 명 )

38세 금징 수팀
( 7 명 )

영  치  팀
( 3 명 )

∙ 세 입 전 망
∙ 현계, 과오납
∙ 세입세출예산
∙ 회계업무

∙ 주  민  세
  - 균등분  
∙ 지방소득 세
  -특징/법소

∙ 주  민  세
 - 재산분/종업원분 
∙ 지방소득세
 - 양소/종소

∙ 자 동 차 세
∙ 차량취득세
∙ 등록면허세
  - 면허,차량분

∙ 지방세 체납징수
∙ 지방세 체납처분
∙ 교부․배당청구
∙ 제증명 발급

∙ 자동차세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목별 중점추진사항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분) ⇒ 구세
         

(단위:백만원,%)

2016년 목표
2015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 징수 초과달성 진도율

1,401 1,286 1,954 1,870 584 145.4

      ❍ 과세대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자 

      ❍ 납부방법

          - 정기분: 매년 1.16 ~ 1.31

          - 신고분: 면허의 신규취득 및 변경 시

      ❍ 세   율: 면허 종호별 정액세(1종 67,500원 ~ 5종 18,000)

      ❍ 추진사항 

          - 휴·폐업,사업장 이전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과세

          -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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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취득세
       

(단위:백만원,%)

2016년 목표
2015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 징수 초과달성 진도율

미확정 14,715 19,980 19,943 5,228 135.5

      ❍ 과세대상: 차량(이륜차 포함) 및 기계장비 

      ❍ 납부방법: 신고납부(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세   율: 차량(사용 용도에 따라 2% ~ 7%), 기계장비(일반 3%)

      ❍ 추진사항           

          - 중고차량 이전 시 과소신고 여부 세무조사 및 추징

          - 매월 감면 종류별 대사 후 감면요건 위반자에 대하여 추징

          - 차량 취득세 상품용 사후 감면 조사         

        

    자동차세
       

   
(단위:백만원,%)

2016년 목표
2015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 징수 초과달성 진도율

미확정 15,273 19,299 16,856 1,583 110.4

      

      ❍ 과세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부방법

          - 정기분: 1기분(매년 6.16~6.30), 2기분(매년 12.1~12.31) 

          - 선납(1월,3월,6월,9월 선납): 10% ~ 2.5% 할인      

      ❍ 세   율

          - 승용자동차: 배기량×cc당 세액

          - 승합·화물: 차종별·적재량 기준 정액세 

      ❍ 추진사항

          - 6월,12월 정기분 부과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정확한 과세

          - 국가유공자, 장애인, 상품용 차량 등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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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단위:백만원,%)

2016년 목표
2015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 징수 초과달성 진도율

미확정  7,193 8,975 8,765 1,572 121.9

     

     1  균등분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납부방법: 정기분 과세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세    율: 정액세(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 62,500원, 법인: 62,500원 ~ 625,000원)

     ❍ 추진사항 

        - 과세자료 정비 및 정확한 고지서 송달, 납세홍보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 확인 철저 

      

     2  재산분

      ❍ 과세대상: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

      ❍ 납부방법: 매년 7월에 신고납부

      ❍ 세   율: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전용+공용)

      ❍ 추진사항

          -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철저 : 종업원의 복지후생에 직접 사용 여부 등

          - 330㎡ 초과 사업소용 건축물 현황 확보 철저 :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    

     - 미신고, 과소신고 납부는 수시분 과세

 

     3  종업원분

      ❍ 과세대상: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1억3,500만원 초과 사업주

      ❍ 납부방법: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세   율: 해당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 추진사항

          - 세무서 신고 및 사업자의 급여 자료 조사 후 미신고자 발췌 조사

          - 2016년 변경 시행되는 면세기준 홍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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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단위:백만원,%)          

2016년 목표
2015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액 징수액 초과달성 진도율

미확정  59,584 76,428 72,737 13,153 122.1  

    

      1  종합소득세분

      ❍ 과세대상: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납부방법: 매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

      ❍ 세    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 1,000분의 38(누진세율)

     ❍ 추진사항:  미신고·과소 신고납부는 수시분 과세

      2  양도소득세분

      ❍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납부방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납부

      ❍ 세   율: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1,000분의 6 ~ 1,000분의 70)

      ❍ 추진사항:  미신고·과소 신고납부는 수시분 과세

      3  법인세분

      ❍ 과세대상: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납부방법

          -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 수정신고·결정·경정: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세   율: 1,000분의 10 ~ 1,000분의 22

      ❍ 추진사항:  미신고·과소 신고납부는 수시분 과세

      4  특별징수분

      ❍ 과세대상: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

     ❍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

      ❍ 세    율: 원천징수한 소득세, 법인세의 10%

     ❍ 추진사항:  미신고·과소 신고납부는 수시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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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납 징수 활동 강화 

     현년도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 기   간: 2016. 5월~6월(상반기)/ 10월~12월(하반기)

     ❍ 추진부서: 지방세소득1팀, 지방소득세2팀, 자동차세팀

     ❍ 추진사항: 현년도 체납 징수, 결손 및 압류 등 채권확보 추진

     ❍ 추진방법

       - 현년도 체납 징수

          ‣ 납기내 미납자 법정기한 내 독촉장 발송 및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 고액체납자 전화 납부 독려 및 실태 조사   

   
       - 현년도 체납 채권확보  

         ‣ 압류대상: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각종 채권 등 환가가능 재산

         ‣ 고액체납자 우선 순으로 압류 (고액 체납자-부동산, 소액 체납자-차량 위주)

       - 현년도 체납 결손 

          ‣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결손처분

         ‣ 고액체납자 우선 실태조사(거주 및 재산 조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 기   간: 2016. 1월 ~ 12월

     ❍ 징수목표: 총 3,728백만 원(구세: 430백만 원/ 시세 3,298백만 원)

     ❍ 추진방향

      - 총력 징수체제 구축, 분야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

  -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실적」 인센티브 평가와 연계 추진

     ❍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2015.12.31.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A)

체납액
(B)

징수액
(C)

미수납
(B-C)

징수율
(C/B)

진도율
(C/A)

목표대비
(증△감) 증감율

합  계 3,746 10,182 4,301 5,881 42.2% 114.8% 555 14.8

구 세 448 1,049 483 566 46.0% 107.8% 35 7.8

시 세 3,298 9,133 3,818 5,315 41.8% 115.8% 520  15.8
 

     ❍ 지방세 체납 총력징수 추진

       -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상반기 3월~7월, 하반기 9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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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38기동반」징수활동 강화(1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 전담) 

     ❍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 징수불능 체납 결손처분

       - 시효결손(매월), 불납결손(상반기 5월~6월, 하반기 11월~12월) 

     ❍ 서울시「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인센티브 연계 추진(별도계획 수립): 최우수구 목표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추진기간: 2016. 1. 1. ∼ 12. 31.

     ❍ 영치목표: 3,200대(전년도 목표: 3,800대 15.8% 감)

                                                             (단위 : 대, %)

구  분 2016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감 비고

합  계 3,200 3,800 △15.8

자동차세 체납 3,000 3,200     △6.3

과 태 료 체납  200  600 △66.7  

     ❍ 자동차세 체납 차량: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2건 이상은 번호판 영치

     ❍ 과태료 체납: 사전 예고 통지된 차량 및 무보험차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 불법차량(대포차 및 무보험차 등) 운행감소에 따른 주민안전 확보

     ❍ 영치팀 인원 감소(2명)로 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 목표 감소

  3 미환급금 일제 정리 추진

     미환급금 찾아주는 서비스 운영

    ❍ 추진기간: 2016. 1. 1. ∼ 12. 31.(2015년 환급:19,840건 5,977백만원)

     ❍ 미환급금: 2,238건 61백만 원(2015년 12월말 현재)

     ❍ 환급현황(2011년 ∼ 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환급대상 환급 미환급 환급률

(B/A)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합 계 111,369 29,245 109,131 29,184 2,238  61 98.0

구 세 6,198 1,875 6,116 1,873  82 2 98.7

시 세 105,171 27,370 103,015 27,311 2,156  59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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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상·하반기 각 2개월

     ❍ 일제정리기간 중 전화안내 및 안내문 일제발송

     ❍ 전자 행정서비스 적극 활용(UMS 문자전송)

     ❍ 환급신청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 등록된 계좌를 조사하여 직권 환급(기존 환급  

        계좌, 자동이체, 노령연금, 유류보조금 계좌 등 활용)

     ❍ 10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미환급금에 대해 정기분(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부과 시 사전 충당(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6항)

  4 주민과 소통하는 세정운영 

     지방세 평생고객 센터 운영

     ❍ 구청장과의 대화, 인터넷민원(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상담민원), 응답소민원 등 민원

         발생분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평생고객으로 관리하는

         「지방세 평생고객 센터」 운영

     ❍ 납세처리 및 한번 발생 민원은 평생토록 사후관리도 책임지는 선진국형의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

     ❍ 정기분, 수시분 부과 10일 전까지 사후처리 실시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홍보 납세편익 제공

     ❍ 대상세목: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세, 특별징수),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 추진기간: 2016. 1. 1. ∼ 12. 31.

     ❍ 추진목표: 인터넷 납부율 35%

     ❍ 추진방법: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인터넷 납부율 제고

     ❍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현황
 (단위: 건 / %)

구 분
목 표 율 2015.12월말 실적(신고 납부건)

비고
2016년 2015년 총계 수기 인터넷 인터넷납부율 목표대비

증감

지방소득세 35 26 86,664 60,410 26,254 30.3 증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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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변경 시행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홍보

     ❍ 추진기간: 2016. 2월 ~ 12월

     ❍ 추진내용

        - 주민세(종업원분) 관련 지방세법 개정 사항 안내

          
        - 면세점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신고 납부      

        - 우리구 소식지, 언론보도를 활용한 홍보

        -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사항』 안내문 발송

        -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자료에 게재 홍보

        - 전 직원 교육 실시로 전화 민원에 친절한 답변 준비

     자동차세 선납 홍보로 구민 절세 지원

     ❍ 선납제도: 자동차세를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 年세액의 일정액 할인

     ❍ 추진기간: 2016. 1. 1. ~ 9. 30.

     ❍ 선납기간별 할인율: 1월(10%), 3월(7.5%), 6월(5%), 9월(2.5%)

     ❍ 자동차세 선납 징수실적(2012～2015년) 및 2016년 예상 징수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선납 징수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예상

선납 금액  7,183  6,220  5,965 6,092 6,192

총 징수액 16,153 16,953 17,015 16,134 16,295

선  납 율  44.4%  36.7%  35.0% 37.8% 38.0%

     친절 행정 추진으로 구민 감동 세정 구현

     ❍ 추진기간: 2016. 1월 ~ 12월

     ❍ 추진내용

        - 친절서비스 교육강화: 외부기관 평가대비 교육 강화  

         - 고충민원 전담처리반 운영: 고질민원은 팀장 주도 민원 응대

         - 팀별 친절 멘토 운영: 친절 멘토 지정 직원은 적극적 민원 처리

         -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당   초 변   경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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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 정 사 항   

     각 팀별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시행

붙임: 1. 2016년 지방세 월별 추진사항 1부. 

     2. 2015년 세목별 과세규모(세무2과 소관) 1부.

     3. 2015년 지방세 징수현황 1부.

     4. 2016년 구 세입예산 편성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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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월별 월별 월별 월별 월별 월별 월별 월별 월별 월별 월별 추진사항추진사항추진사항추진사항추진사항추진사항추진사항추진사항추진사항추진사항추진사항2016년 지방세 월별 추진사항

월별 시     세 구     세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현년도 체납자 고지서 발송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부과 및 징수

2월 •자동차세(2기분) 정기분 독촉장 발송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상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3월~7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독촉장 발송
•상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3월~7월)

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12월말 결산법인) 신고 및 납부

5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6월 
•자동차세(1기분) 부과 및 징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8월
•주민세 (균등분) 정기분 부과 및 징수
•자동차세(2기분) 정기분 독촉장 발송

9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하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9월~12월)

•하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9월~12월)

10월 •주민세 (균등분) 정기분 독촉장 발송

12월 •자동차세(2기분) 부과 및 징수

매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신고납부
: 매월 10일한 신고납부

수시

•차량취득세 신고 및 납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신고납부 세목  미납분 수시부과
•정기분 세목 미 부과분 수시부과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시효결손 처리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및 납부
•정기분 등록면허세(차량분) 신고 및 납부
•정기분 세목 미 부과분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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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2015년 세목별 과세규모 (세무2과 소관)

(단위:건, 백만원)

관리세목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액 적요

① 등록면허세
면허 34,113 1,149 1,065 1월 신고·납부
차량 26,490 805 805 수시 신고·납부

② 자동차세 차량소유자 144,255 19,299 16,856 연납, 정기(6,12월)
③ 차량취득세 차량취득자 18,707 19,980 19,943 수시 신고·납부

④ 지방

  소득세

법인 관내 사업장 4,211 23,996 23,007 4월 신고·납부
개인종합소득 관내 거주자 20,676 13,763 12,459 5월 신고·납부
특별징수 관내 사업자 52,937 27,177 26,966 매월 10일 신고·납부
개인양도소득 관내 거주자 3,869 11,350 10,163 수시 신고·납부

⑤ 주민세

재산분
(330㎡초과) 사업소 1,770 621 620 7월 신고·납부

종업원분
(급여총액의월평균금
액1억,3500만원초과)

사업소 2,478 6,798 6,796 매월 10일 신고·납부

균등분
개인세대수 116,449 565 469

8월 정기분 과세법인사업장 7,939 473 410
개인사업장 11,207 566 518

총 계 445,101 126,542 120,077

[붙임3] 

 2015년 지방세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세 목 목 표
(A)

부 과
(B)

징 수
(C)

징수율
(C/B)

진도율
(C/A)

초과달성
목표대비 전년대비

합  계 266,864 414,484 398,949 96.3 149.5 132,085 44,906

구

세

소 계 68,704 75,508 74,400 98.5 108.3 5,696 4,598

재 산 세 59,070 62,012 61,554 99.3 104.2 2,484 2,185

등 록 면 허 세 9,186 12,447 12,363 99.3 134.6 3,177 2,321

지 난 년 도 구 세 448 1,049 483 46.0 107.7 35 92

시

세 

소 계 198,160 338,976 324,549 95.7 163.8 126,389 40,308

부 동 산 취 득 세 66,274 112,425 111,893 99.5 168.8 45,619 26,701

재산세(도시지역분) 27,187 31,996 31,434 98.2 115.6 4,247 1,498

차 량 취 득 세 14,715 19,980 19,943 99.8 135.5 5,228 3,537

자 동 차 세 15,273 19,299 16,856 87.3 110.4 1,583 △913

주 민 세 7,193 8,975 8,764 97.7 121.8 1,571 1,267

지 방 소 득 세 59,584 76,428 72,737 95.2 122.1 13,153 4,649

지역자원시설세 4,637 6,560 6,394 97.5 137.9 1,757 453

지 방 교 육 세 외 - 54,180 52,710 97.3 - 52,710 2,468

지 난 년 도 시 세 3,297 9,133 3,818 41.8 115.8 521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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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2016년 구 세입예산 편성 현황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예   산

2015년
예   산

전년 대비 증감 점유율
(%)증감액 증감률(%)

세입예산 총 계 375,450 342,277 33,173 9.69 100

지 방 세  계 72,298 68,705 3,593 5.23 19.26

구

세

재 산 세 62,617 59,071 3,546 6.00 16.68

등 록 면 허 세 계 9,251 9,186    65  0.71 2.46

면 허 분 928 854  74 8.67  0.25

등 록 분 계 8,323 8,332 △9 △0.11  2.22

부 동 산 7,850 7,900 △50 △0.63 2.10

차 량 473 432 41 18.98  0.13

지 난 년 도 수 입 430 448 △18 △4.02  0.11

세외수입 계 67,731 49,513 18,218 36.79 18.04

세
외
수
입

경 상 적 수 입 37,782 27,252 10,530 38.64  10.06

임 시 적 수 입 29,949 22,261 7,688 34.54  7.98

의존수입 계 225,421 207,410 18,011  8.68 60.04

의
존
재
원

지 방 교 부 세 3,999 4,142 △143 △3.45  1.07

조 정 교 부 금 75,050 66,729 8,321 12.47 19.99

보   조   금 146,372 136,539  9,833  7.20 38.99

기  타  계 10,000 16,649 △6,649 △39.94 2.66

기
타

잉 여 금 10,000 12,500 △2,500 △20.0  2.66

내 부 거 래    0 4,149 △4,149 △100.0     0


